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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안이유

○ 도시계획위원회로 도시재생위원회를 통합(25.7)함에 따라 도시재생

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 2분과 위원회로 개편 예정임

○ 심도있고 신속한 심의 추진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에 고

정된 위원을 두지 않고 개최 시 상정 안건에 따라 해당 안건을 가장

잘 심의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재적 의원 규정을 변

경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분과위원 구성을 확정하는 규정

을 신설함 (안 제56조제4항)

나. 분과위원 과반수의 출석 개의 규정을 구성 분과위원 과반수의 출석

으로 개의하는 것으로 변경함 (안 제56조제5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, 「국토의 계획

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










